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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 계 역  지 에 한 도시 리계  결 변경1-1. ( ) 

▮ 지 단 계 역 결 변경( )

도 시 지 단 계
역

 
   ( )㎡

결 비고
변경 변경후

19

심곡지

지 단

계 역

심곡본동 지 원 801

내동 지 원671
134,908.4 감) 1,762.0 133,146.4

천시고시

2007-101

(‘07.11.5)

▮ 지 단 계 역에 한 결 변경 사( ) 

도 시 지 단 계
역

 결 변경 사( ) 비고

19

심곡지

지 단

계 역

심곡본동 지 원 801

내동 지 원671

역 내 수도시 용지는 수도시   포함하는 ∙ 

사항  수도시  합리  능 지   

지 용 도  하여 역에  척

 

지 단 계 역  지 에 한 도시 리계  결 변경 도1-2. ( ) 

▮

▮ 변경



용도지역 용도지 에 한 도시 리계  결 변경2. ( ) ․

▮ 용도지역 결 변경( )

용도지역 용도지역 

  ( )㎡
비

(%)
비고

변경 변경후

계 134,908.4 감) 1,762.0 133,146.4 100.0

주거지역

계 134,246.6 감) 1,100.2 133,146.4 100.0

주거지역1 43,212.0 감) 43,212.0 - -

주거지역2 91,034.6 ) 42,111.8 133,146.4 100.0

지지역 연 지지역 661.8 감) 661.8 - -

�  천시고시  천 도시 리계 심곡지  지 단 계 결   지 도 승  2007-101 ( 1 )

고시 천시고시  천도시 리계 재 비 고시 내용  (2007. 11. 5), 2008-56 ( ) (2008. 7. 22) 

▮ 용도지역별 변경사

도

시  

용도지역

( )㎡
결 변경 사( )

변경

-

심곡지

지 단

계 역 내

1

주거지역

2

주거지역
42,111.8

동 한 건  용 고 나, ∙ 

주거지역  재 어 는  1 2・

체계  리하  하여 용도지역 변경

지 단 계  역  변경 수도시 용지 척 에  ( )∙ 

역 내 용도지역  변경

-

심곡지

지 단

계 역 내

연 지

지역

주2

거지역
 661.8

도 상 연 지지역  없 나 도 과 하게  , ∙ 

  남아  연 지지역  도 과 661.8㎡

하도   용도지역 변경   변경 없( )

▮

  

▮ 변경



시    규 에 한 도시 리계  결 변경3. ( ) 

가 통시) 

도(1) 

▮ 도  

별
합 계 1 2 3 

수 연 수 연 수 연 수 연

합계

30 4,538 31,958.0 1 274 2,753 6 1,422 11,496 23 2,842 17,709

변경 31 4,595 33,441.4 1 267 2,670 6 1,414 11,312 24 2,914 17,586

감 ) 1 ) 57 ) 1,483.4 - 감) 7 감) 83 - 감) 8 감) 184 ) 1 ) 72 감) 123

1 300 3,741.0 - - - - - - 1 300 3,741

변경 2 406 4,448.0 - - - - - - 2 406 4,448

감 ) 1 ) 106 ) 707.0 - - - - - - ) 1 ) 106 ) 707

29 4,238 28,217.0 1 274 2,753 6 1,422 11,496 22 2,542 13,968

변경 29 4,189 27,120.0 1 267 2,670 6 1,414 11,312 22 2,508 13,138

감 - 감) 49 감) 1,097.0 - 감) 7 감) 83 - 감) 8 감) 184 - 감) 34 감) 830

가감
차

- - - - - - - - - - - -

변경 - - 1,873.4 - - - - - - - - -

감 - - ) 1,873.4 - - - - - - - - -

▮ 도  결 변경( ) 

규     
능

연
(m)

  
사용

태
주

경과지 결
비고

등 별 폭원

3 4
12

~20
집산
도

2,259
(106)

 1-1  1-1
도

79.12.14

심곡본1-1
역 

비계  

3 13 12
집산
도

824
(300)

 3-4
천시
역계 도

87.12.30

1 65 10
지

도
292

(274)
심곡본동

563
 2-581

심곡본동 819 도
83.11.23

변경 1 65 10
지

도
292

(267)
심곡본동

563
 2-581

심곡본동 819 도
83.11.23

2 577 8
지

도
210

(138)
 3-4

내동 680
 2-578
내동 680 도

83.11.23

규     
능

연
(m)

  
사용

태
주

경과지 결
비고

등 별 폭원

2 578 8
지

도
253

 3-13
내동 680

 3-463
내동 680 도

83.11.23

변경 2 578 8
지

도
251

 3-13
내동 680

 3-463
내동 680-1 도

83.11.23

2 579 8
지

도
204

 3-13
심곡본동 819-1

 1-65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23

2 580 8
지

도
297

 3-13
심곡본동 819-1

 1-65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23

변경 2 580 8
지

도
291

 3-13
심곡본동 819-1

 1-65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23

2 581 8
지

도
510

 1-65
심곡본동 819

 1-65
심곡본동 819 도

83.11.23

2 582 8
지

도
158
(20)

 3-4
심곡본동 587

 2-579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23

3 462 6
지

도
37

 3-463
심곡본동 680-1

심곡본동 680-1
도

83.11.23

변경 3 462 6
지

도
33

 3-463
내동 680-1

내동 680-1
도

83.11.23

3 463 6
지

도
282

 2-577
내동 680

 3-597
내동 680-1 도

83.11.23

변경 3 463 6
지

도
273

 2-577
내동 680

 3-597
내동 680-1 도

83.11.23

3 464 6
지

도
189

 2-577
내동 680

 2-577
내동 680 도

83.11.23

3 466 6
지

도
118

 2-579
심곡본동 819-1

 2-580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23

3 467 6
지

도
95

 1-65
심곡본동 819-1

 3-466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23

3 468 6
지

도
105

 1-65
심곡본동 819-1

 3-466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02

3 469 6
지

도
184

 2-580
심곡본동 819-1

 2-580
심곡본동 819-1 도

83.11.02

3 470 6
지

도
56

 1-65
심곡본동 819

 3-604
심곡본동 819 도

83.11.02

변경 3 470 6
지

도
51

 1-65
심곡본동 819

 3-604
심곡본동 819 도

83.11.02

3 471 6
지

도
232

 2-581
심곡본동 819

 2-581
심곡본동 819 도

83.11.02

3 472 6
지

도
207

 2-581
심곡본동 819

 2-581
심곡본동 819 도

83.11.02



▮ 도 변경 사

변경
도

변경후
도

변 경 내 용 변 경 사 

 3-4  3-4 -
천시 고시  2015-51 (2015. 3. 16) ∙ 

심곡본 역 주택재건 비 역지  고시 1-1

2-578 2-578

  연  ∙ 

  내동  - : 3-463 680

 내동    3-463 680-1→ 

연   - : 253m 251m→ 

  연  ∙ 

2-582 2-582

 ∙ 

  심곡본동  - : 1-65 819

 심곡본동    2-579 819-1→ 

 ∙ 

3-462 3-462

  연  ∙ ․

 -   심곡본동 : 3-463 680-1

 내동   3-463 680-1→ 

 심곡본동  - : 680-1

내동   680-1→ 

연   - : 37m 33m→ 

  연  ∙ ․

3-602 3-602
연  ∙ 

연   - : 157m 146m→ 

  폭 간에 포함 에 라 3-4∙ 

보행 용도   연  함

3-603 3-603

 ∙ ․

  심곡본동  - : 1-65 819-1

 심곡본동   1-65 819-2→ 

 심곡본동  - : 819-1

 심곡본동   3-469 819-2→ 

 ∙ ․

3-604 3-604

 ∙ ․

  심곡본동  - : 2-581 819

 심곡본동   2-581 819-3→ 

 심곡본동  - : 819

심곡본동   819-3→ 

 ∙ ․

3-757 3-757

  변경∙ 

  내동  - : 3-13 680

 내동   3-600 679-38→ 

연   - : 12m 11m→ 

  변경∙ 

  - 시 지 내동 용 도( 679-38, 679-42) 

합리한  개  - 

내동 맹지 해  - 679-13, 624-15 

3-758 3-758

 ∙ 

  내동  - : 3-600 680

 내동   3-13 679-35→ 

∙ 

연  ∙ 연  ∙ 

1-65 1-65 연   - : 274m 267m→ 

2-580 2-580 연   - : 297m 291m→ 

규     
능

연
(m)

  
사용

태
주

경과지 결
비고

등 별 폭원

3 473 6
지

도
72

 2-581
심곡본동 819

 3-604
심곡본동 819 도

83.11.02

변경 3 473 6
지

도
66

 2-581
심곡본동 819

 3-604
심곡본동 819 도

83.11.02

3 596 4 특수
도 26  3-463

내동 680-1 내동 680-1 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596 4 특수
도

30  3-463
내동 680-1

내동 680-1 보행
용도

83.11.23

3 597 4 특수
도 28  2-578

내동 680-1
 3-463

내동 680-1
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597 4 특수
도 37  2-578

내동 680-1
 3-463

내동 680-1
보행
용도 83.11.23

3 598 4 특수
도 79  2-577

내동 680 내동 680 보행
용도 83.11.23

3 599 4 특수
도 100  2-578

내동 680-1 내동 680-1 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599 4 특수
도 97  2-578

내동 680-1 내동 680-1 보행
용도 83.11.23

3 600 4 특수
도 124  3-13

내동 680
 2-577
내동 680

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600 4 특수
도 118  3-13

내동 680
 2-577
내동 680

보행
용도 83.11.23

3 601 4 특수
도 219  3-13

심곡본동 819-1
 2-579

심곡본동 819-1
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601 4 특수
도 217  3-13

심곡본동 819-1
 2-579

심곡본동 819-1
보행
용도 83.11.23

3 602 4 특수
도 157  3-4

심곡본동 819-1
 2-579

심곡본동 819-1
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602 4 특수
도 146  3-4

심곡본동 819-1
 2-579

심곡본동 819-1
보행
용도 83.11.23

3 603 4 특수
도 78  1-65

심곡본동 819-1 심곡본동 819-1 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603 4 특수
도 78  1-65

심곡본동 819-2
 3-469

심곡본동 819-2
보행
용도 83.11.23

3 604 4
~10

특수
도 125  2-581

심곡본동 819 심곡본동 819 보행
용도 83.11.23

변경 3 604 4
~10

특수
도 125  2-581

심곡본동 819-3 심곡본동 819-3 보행
용도 83.11.23

3 757 4 지도 12  3-13
내동 680 내동 624-15 도 07.11.5

변경 3 757 4 지도 11  3-600
내동 679-38 내동 679-15 도 07.11.5

3 758 4 지도 17
 3-600
내동 680 내동 628-18 도 07.11.5

변경 3 758 4 지도 17  3-13
내동 679-35

내동 628-18 도 07.11.5

주 는 사업지  내 연: (   )



변경
도

변경후
도

변 경 내 용 변 경 사 

3-463 3-463 연   - : 282m 273m→ 

3-470 3-470 연   - : 56m 51m→ 

3-473 3-473 연   - : 72m 66m→ 

3-596 3-596 연   - : 26m 30m→ 

3-597 3-597 연   - : 28m 37m→ 

3-599 3-599 연   - : 100m 97m→ 

3-600 3-600 연   - : 124m 118m→ 

3-601 3-601 연   - : 219m 217m→ 

주차(2) 

▮ 주차  결  

도
시 시

 ( )㎡

결
비고

변경 변경후

158 주차 내동 675 1,788.0 - 1,788.0 14.04.14
공원  55
복결

나 공간시) 

지(1) 

▮ 지 결  

도
시 시

시
 ( )㎡

결
비고

변경 변경후

변경 140 지 경 지
심곡본동

원819
3,583.0 감)8.8 3,574.2 07.11.5

변경 141 지 경 지
내동

원679-33
1,568.9 감)2.1 1,566.8 07.11.5

▮ 지 변경사

도 시
시  

시
변경내용 변경사

140 지 경 지
 ∙ 

  - : 3,583.0 3,574.2→ ㎡
지   ∙ 

141 지 경 지
 ∙ 

  - : 1,568.9 1,556.8→ ㎡
지   ∙ 

공원(2) 

▮ 공원 결  

도
시 공원

시
 ( )㎡

결
비고

변경 변경후

55 공원 어린 공원
내동

지675
1,986.9 - 1,986.9 86.2.17

주차 과158
복결

(1,788 )㎡

56 공원 어린 공원
심곡본동 

지818
1,520.1 - 1,520.1 86.2.17

57 공원 어린 공원
심곡본동 

지808
1,502.7 - 1,502.7 86.2.17

251 공원 공원
심곡본동

지801
1,085.0 - 1,085.0 11.08.08

심곡본1-1
역 

비계  

다 공공 체 시) ․

학(1) 

▮ 학  결  

도
시 시

시

 ( )㎡

결
비고

변경 변경후

2 학 원
심곡본동
807

925.1 - 925.1 07.11.5

24 학 등학
심곡본동

지802
10,646.5 - 10,646.5 86.2.17



라 통 공 시) ․

수도(1) 

▮ 수도 결  

도

시 시
시

 ( )㎡

결
비고

변경 변경후

변경 7 내 수지
심곡본동

803-1

4,932

(1,762)

-

감( 1,762)

4,932

(0)
07.11.5

▮ 수도 변경사

도 시
시  

시
변경내용 변경사

7 내 수지

 변경∙ 

  4,932 4,932→ ㎡

  (1,762) (0)→  

역 내 수도시 용지 척에   ∙ 

변경

▮

▮ 변경



가   지  규  에 한 도시 리계  결 변경  4. ( ) 

가 단독주택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합  계 46,250.0 - 46,250.0

A-1   1,052.6 

671 267.7 

671-1 247.8 

671-2 246.3 

671-3 290.8 

A-2   1,973.7 

672-1 193.3 

672-2 191.4 

672-3 191.5 

672-4 191.1 

672-5 210.4 

672-6 226.1 

672-7 192.2 

672-8 192.3 

672-9 191.9 

672-10 193.5 

A-3   2,280.7 

673 202.0 

673-1 190.2 

673-2 175.5 

673-3 176.2 

673-4 193.4 

673-5 202.0 

673-6 210.8 

673-7 190.3 

673-8 175.5 

673-9 176.5 

673-10 193.3 

673-11 195.0 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A-4 2,503.9 

674 212.9 

674-1 202.4 

674-2 202.2 

674-3 202.2 

674-4 201.9 

674-5 229.9 

674-6 251.1 

674-7 201.2 

674-8 201.3 

674-9 201.0 

674-10 200.9 

674-11 196.9 

A-5 231.6 676 231.6 

A-6 1,495.4 

677 126.9 677-7

677-1 251.5 

677-2 213.9 

677-3 201.6 

677-4 317.3

677-5 129.6 677-6

677-6 132.6 677-5

677-7 122.0 677

A-7 4,659.8

624-7 138.5 

624-15 178.1 

628-17 116.0 

628-18 137.7

628-19 145.3

679 210.4 

679-1 205.7 

679-2 244.5 

679-3 115.6 

679-4 106.4 

679-5 99.5 679-21

679-6 93.6 679-23

679-7 100.1 679-25

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계A-7( )

679-9 395.5 

679-10 285.5 

679-11 202.1 

679-12 192.5 

679-13 203.6 679-32

679-19 93.4 

679-20 153.3 

679-21 117.2 679-5

679-23 107.2 679-6

679-25 120.6 679-7

679-27 121.0 679-8

679-29 128.3 

679-30 118.2 

679-32 210.8 679-13

679-36 85.7

도679-38 128.3

A-8 938.3

628-6 157.9 628-7( )

628-7 206.6 628-6( )

628-8 169.1 규628-15,30( )

628-9 215.0 규679-14( )

628-15 61.0 규628-8,30( )

628-30 69.4 규628-8,15( )

679-14 59.3 규628-9( )

A-9 1,580.0

804 234.1 

804-1 193.0 

804-2 206.6 

804-3 201.4 

804-4 142.4 

804-5 166.9 

804-6 186.5 

804-7 249.1 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A-10 2,631.7

805 193.9 

805-1 172.3

805-2 173.3

805-3 174.4

805-4 173.7

805-5 172.1

805-6 165.4

805-7 241.5 

805-8 184.7 

805-9 186.6 

805-10 189.3 

805-11 190.4 

805-12 191.3 

805-13 222.8 

A-11 3,080.2

806 195.3 

806-1 182.2 

806-2 181.5 

806-3 181.0 

806-4 180.2 

806-5 176.4 

806-6 171.6 

806-7 172.3 

806-8 265.9 

806-9 189.9 

806-10 193.2 

806-11 196.7 

806-12 196.0 

806-13 195.3 

806-14 194.6 

806-15 208.1 

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A-12 1,788.4

807-1 176.4 

807-2 179.2 

807-3 179.3 

807-4 179.6 

807-5 172.2 

807-6 194.2 

807-7 178.9 

807-8 178.8 

807-9 178.8 

807-10 171.0 

A-13 905.1

808-1 224.7 

808-2 227.6

808-3 228.0 

808-4 224.8 

A-14 2,297.1

809 184.2 

809-1 191.5 

809-2 192.1 

809-3 192.1 

809-4 192.7 

809-5 193.8 

809-6 198.6 

809-7 191.0 

809-8 191.2 

809-9 191.6 

809-10 191.9 

809-11 186.4 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A-15 2,692.9

810 211.5 

810-1 201.6 

810-2 208.1 

810-3 207.9 

810-4 211.4 

810-5 204.9 

810-6 205.1 

810-7 200.3 

810-8 211.8 

810-9 208.6 

810-10 208.5 

810-11 201.7 

810-12 211.5 

A-16 2,245.1

812 227.0 

812-1 198.4 

812-2 198.3

812-3 198.2

812-4 122.1 812-12( )

812-5 198.4 

812-6 198.2

812-7 198.3

812-8 198.2

812-10 198.1

812-11 208.2

812-12 101.7 812-4( )

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A-17 3,056.2

 813 207.9

813-1 186.7 

 813-2 186.6 

813-3 186.4 

813-4 187.0 

 813-5 186.8 

813-6 186.6 

813-7 178.4 

813-8 178.6 

813-9 186.9 

813-10 187.0 

813-11 187.2 

813-12 186.6 

813-13 186.8 

813-14 186.9 

813-15 249.8 

A-18 3,065.0

814 220.2 

814-1 189.2 

814-2 189.1 

814-3 189.0 

814-4 188.9 

814-5 188.6 

814-6 188.7 

814-7 188.5 

814-8 188.3 

814-9 188.3 

814-10 188.2 

814-11 188.0 

814-12 187.8 

814-13 187.8 

814-14 187.7 

814-15 206.7 

도 가 ( )㎡
   지 비 고

공동개( ) ( )㎡

A-19 1,800.3

815 185.7 

815-1 185.9 

815-2 185.7 

815-3 185.7 

815-4 203.6 

815-5 189.3 

815-6 221.5 

815-7 221.5 

815-8 221.4 

A-20 2,198.5

816 190.1 

816-1 190.1 

816-2 190.1 

816-3 189.9 

816-4 190.1 

816-5 224.3 

816-6 229.1 

816-7 190.1 

816-8 190.0 

816-9 190.1 

816-10 224.6 

A-21 2,647.5

817 192.2 

817-1 201.9 

817-2 201.9 

817-3 201.7 

817-4 201.7 

817-5 197.7 

817-6 215.0 

817-7 123.7 817-13( )

817-8 201.6 

817-9 201.5 

817-10 201.5 

817-11 201.3 

817-12 191.5 

817-13 114.3 817-7( )

A-22 1,126.0

818-1 185.0 

818-2 185.1 

818-3 184.9 

818-4 184.8 

818-5 184.6 

818-6 201.6 

주 공동개  내용  처리   규 사항  나타내고 그 는 사항    : .



가 주택용지 ) 

▮ 변경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계(A + B) 73,973.10 - - 73,973.10

계A 46,269.3 - - 46,269.3

A

A1 1,052.6

1 내동 671 267.7 주택

2 내동 671-1 247.8 주택

3 내동 671-2 246.3 주택

4 내동 671-3 290.8 포주택

A2 1,973.7

1 내동 672-1 193.3 주택

2 내동 672-2 191.4 주택

3 내동 672-3 191.5 주택

4 내동 672-4 191.1 주택

5 내동 672-5 210.4 포주택

6 내동 672-6 226.1 포주택

7 내동 672-7 192.2 주택

8 내동 672-8 192.3 주택

9 내동 672-9 191.9 주택

10 내동 672-10 193.5 주택

A3 2,280.7

1 내동 673 202.0 주택

2 내동 673-1 190.2 주택

3 내동 673-2 175.5 주택

4 내동 673-3 176.2 주택

5 내동 673-4 193.4 주택

6 내동 673-5 202.0 포주택

7 내동 673-6 210.8 포주택

8 내동 673-7 190.3 주택

9 내동 673-8 175.5 주택

10 내동 673-9 176.5 주택

11 내동 673-10 193.3 주택

12 내동 673-11 195.0 주택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

A4 2,503.9

1 내동 674 212.9 주택

2 내동 674-1 202.4 주택

3 내동 674-2 202.2 주택

4 내동 674-3 202.2 주택

5 내동 674-4 201.9 주택

6 내동 674-5 229.9 포주택

7 내동 674-6 251.1 포주택

8 내동 674-7 201.2 주택

9 내동 674-8 201.3 주택

10 내동 674-9 201.0 주택

11 내동 674-10 200.9 주택

12 내동 674-11 196.9 주택

A5 231.6 1 내동 676 231.6 주택

A6 1,495.4

1 내동 677-7 122.0 주택

2 내동 677 126.9 주택

3 내동 677-5 129.6 주택

4 내동 677-6 132.6 주택

5 내동 677-4 317.3 주택

6 내동 677-3 201.6 주택

7 내동 677-2 213.9 주택

8 내동 677-1 251.5 주택

A7 4,679.1

1 내동 679 210.4 포주택

2 내동 679-1 205.7 포주택

3 내동 679-2 244.5 포주택

4 내동 679-3 115.6 포주택

5 내동 679-20 153.3 주택

6 내동 679-4 106.4 포주택

7 내동 679-29 128.3 주택

8 내동 679-5 99.5 포주택

9 내동 679-21 117.2 주택

10 내동 679-23 107.2 주택

11 내동 679-6 93.6 포주택

12 내동 679-7 100.1 포주택

13 내동 679-25 120.6 주택

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

계A7( )

14 내동 679-27 121.0 주택

15 내동 679-8 105.2 포주택

16 내동 679-9 395.5 포주택

17 내동 679-10 285.5 주택

18 내동 679-11 202.1 주택

19 내동 679-19 93.4 주택

20 내동 679-12 192.5 주택

21 내동 679-30 118.2 주택

22 내동 679-13 203.6 주택

23 내동 679-32 210.8 주택

24 내동 도679-38 131.7 주택

25 내동 624-15 186.1 주택

26 내동 624-7 232.0 주택

27 내동 628-17 117.1 주택

28 내동 628-18 137.8 주택

29 내동 628-19 144.2 주택

A8 938.3

1 내동 628-7 206.6 주택

2 내동 628-6 157.9 주택

3 내동 628-8 299.5 주택

4 내동 628-9 274.3 주택

A9 1,580.0

1 심곡본동 804 234.1 주택

2 심곡본동 804-1 193.0 주택

3 심곡본동 804-2 206.6 주택

4 심곡본동 804-3 201.4 주택

5 심곡본동 804-4 142.4 주택

6 심곡본동 804-5 166.9 포주택

7 심곡본동 804-6 186.5 포주택

8 심곡본동 804-7 249.1 포주택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

A10 2,631.7

1 심곡본동 805 193.9 주택

2 심곡본동 805-1 172.3 주택

3 심곡본동 805-2 173.3 주택

4 심곡본동 805-3 174.4 주택

5 심곡본동 805-4 173.7 주택

6 심곡본동 805-5 172.1 주택

7 심곡본동 805-6 165.4 포주택

8 심곡본동 805-7 241.5 포주택

9 심곡본동 805-8 184.7 주택

10 심곡본동 805-9 186.6 주택

11 심곡본동 805-10 189.3 주택

12 심곡본동 805-11 190.4 주택

13 심곡본동 805-12 191.3 주택

14 심곡본동 805-13 222.8 주택

A11 3,080.2

1 심곡본동 806 195.3 주택

2 심곡본동 806-1 182.2 주택

3 심곡본동 806-2 181.5 주택

4 심곡본동 806-3 181.0 주택

5 심곡본동 806-4 180.2 주택

6 심곡본동 806-5 176.4 주택

7 심곡본동 806-6 171.6 주택

8 심곡본동 806-7 172.3 포주택

9 심곡본동 806-8 265.9 포주택

10 심곡본동 806-9 189.9 주택

11 심곡본동 806-10 193.2 주택

12 심곡본동 806-11 196.7 주택

13 심곡본동 806-12 196.0 주택

14 심곡본동 806-13 195.3 주택

15 심곡본동 806-14 194.6 주택

16 심곡본동 806-15 208.1 주택

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

A12 1,788.4

1 심곡본동 807-1 176.4 주택

2 심곡본동 807-2 179.2 주택

3 심곡본동 807-3 179.3 주택

4 심곡본동 807-4 179.6 주택

5 심곡본동 807-5 172.2 포주택

6 심곡본동 807-6 194.2 포주택

7 심곡본동 807-7 178.9 주택

8 심곡본동 807-8 178.8 주택

9 심곡본동 807-9 178.8 주택

10 심곡본동 807-10 171.0 주택

A13 905.1

1 심곡본동 808-1 224.7 주택

2 심곡본동 808-2 227.6 주택

3 심곡본동 808-3 228.0 주택

4 심곡본동 808-4 224.8 주택

A14 2,297.1

1 심곡본동 809 184.2 주택

2 심곡본동 809-1 191.5 주택

3 심곡본동 809-2 192.1 주택

4 심곡본동 809-3 192.1 주택

5 심곡본동 809-4 192.7 주택

6 심곡본동 809-5 193.8 주택

7 심곡본동 809-6 198.6 주택

8 심곡본동 809-7 191.0 주택

9 심곡본동 809-8 191.2 주택

10 심곡본동 809-9 191.6 주택

11 심곡본동 809-10 191.9 주택

12 심곡본동 809-11 186.4 주택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

A15 2,692.9

1 심곡본동 810 211.5 주택

2 심곡본동 810-1 201.6 주택

3 심곡본동 810-2 208.1 주택

4 심곡본동 810-3 207.9 주택

5 심곡본동 810-4 211.4 주택

6 심곡본동 810-5 204.9 주택

7 심곡본동 810-6 205.1 주택

8 심곡본동 810-7 200.3 포주택

9 심곡본동 810-8 211.8 포주택

10 심곡본동 810-9 208.6 포주택

11 심곡본동 810-10 208.5 포주택

12 심곡본동 810-11 201.7 포주택

13 심곡본동 810-12 211.5 포주택

A16 2,245.1

1 심곡본동 812 227.0 포주택

2 심곡본동 812-1 198.4 포주택

3 심곡본동 812-2 198.3 주택

4 심곡본동 812-3 198.2 주택

5 심곡본동 812-4 122.1 주택

6 심곡본동 812-12 101.7 주택

7 심곡본동 812-5 198.4 주택

8 심곡본동 812-6 198.2 주택

9 심곡본동 812-7 198.3 주택

10 심곡본동 812-8 198.2 주택

11 심곡본동 812-10 198.1 주택

12 심곡본동 812-11 208.2 주택

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

A17 3,056.2

1 심곡본동 813 207.9 주택

2 심곡본동 813-1 186.7 주택

3 심곡본동 813-2 186.6 주택

4 심곡본동 813-3 186.4 주택

5 심곡본동 813-4 187.0 주택

6 심곡본동 813-5 186.8 주택

7 심곡본동 813-6 186.6 주택

8 심곡본동 813-7 178.4 주택

9 심곡본동 813-8 178.6 주택

10 심곡본동 813-9 186.9 주택

11 심곡본동 813-10 187.0 주택

12 심곡본동 813-11 187.2 주택

13 심곡본동 813-12 186.6 주택

14 심곡본동 813-13 186.8 주택

15 심곡본동 813-14 186.9 주택

16 심곡본동 813-15 249.8 주택

A18 3,065.0

1 심곡본동 814 220.2 주택

2 심곡본동 814-1 189.2 주택

3 심곡본동 814-2 189.1 주택

4 심곡본동 814-3 189.0 주택

5 심곡본동 814-4 188.9 주택

6 심곡본동 814-5 188.6 주택

7 심곡본동 814-6 188.7 주택

8 심곡본동 814-7 188.5 주택

9 심곡본동 814-8 188.3 주택

10 심곡본동 814-9 188.3 주택

11 심곡본동 814-10 188.2 주택

12 심곡본동 814-11 188.0 주택

13 심곡본동 814-12 187.8 주택

14 심곡본동 814-13 187.8 주택

15 심곡본동 814-14 187.7 주택

16 심곡본동 814-15 206.7 주택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

A19 1,800.3

1 심곡본동 815 185.7 주택

2 심곡본동 815-1 185.9 주택

3 심곡본동 815-2 185.7 주택

4 심곡본동 815-3 185.7 주택

5 심곡본동 815-4 203.6 주택

6 심곡본동 815-5 189.3 주택

7 심곡본동 815-6 221.5 주택

8 심곡본동 815-7 221.5 주택

9 심곡본동 815-8 221.4 주택

A20 2,198.5

1 심곡본동 816 190.1 주택

2 심곡본동 816-1 190.1 주택

3 심곡본동 816-2 190.1 주택

4 심곡본동 816-3 189.9 주택

5 심곡본동 816-4 190.1 주택

6 심곡본동 816-5 224.3 주택

7 심곡본동 816-6 229.1 주택

8 심곡본동 816-7 190.1 주택

9 심곡본동 816-8 190.0 주택

10 심곡본동 816-9 190.1 주택

11 심곡본동 816-10 224.6 주택

A21 2,647.5

1 심곡본동 817 192.2 주택

2 심곡본동 817-1 201.9 주택

3 심곡본동 817-2 201.9 주택

4 심곡본동 817-3 201.7 주택

5 심곡본동 817-4 201.7 주택

6 심곡본동 817-5 197.7 주택

7 심곡본동 817-6 215.0 주택

8 심곡본동 817-13 114.3 주택

9 심곡본동 817-7 123.7 주택

10 심곡본동 817-8 201.6 주택

11 심곡본동 817-9 201.5 주택

12 심곡본동 817-10 201.5 주택

13 심곡본동 817-11 201.3 주택

14 심곡본동 817-12 191.5 주택



도 가 ( )㎡
지

비고
지 ( )㎡

A A22 1,126.0

1 심곡본동 818-1 185.0 주택

2 심곡본동 818-2 185.1 주택

3 심곡본동 818-3 184.9 주택

4 심곡본동 818-4 184.8 주택

5 심곡본동 818-5 184.6 주택

6 심곡본동 818-6 201.6 주택

계B 27,703.8 - - 27,703.8

B

B1 13,456.7 - 심곡본동 801 13,456.7
공동주택

심곡본 역( 1-1 )

B2 7,464.5 - 심곡본동 803 7,464.5 공동주택

B3 6,782.6 - 내동 678 6,782.6 공동주택

주 도 가    필지에 하여 연 필지  공동개  함: A, A1 A22 .∼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- -

도  체계 변경 :∙ 

  A- , A- AⅠ Ⅱ → 
가  체계 변경 :∙ 

  A-1 A-22 A1 A22∼ → ∼ 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∙ 

  가  체계  도 과  · 

게 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  - 도 시  단독 용 포겸용: (A- ), (A- )Ⅰ Ⅱ
 도  하지 않고 통  리(A) 

가   도    - : 

- - 지  여∙ 체계  도시 리  하여 지  여∙ 

A A7-24
 변경∙ 

  - : 128.3 131.7㎡ → ㎡
    ( 1.2 )㎡

차 ∙ 

A A7-25
 변경∙ 

  - : 178.1 186.1㎡ → ㎡
감    ( 0.2 )㎡

차 ∙ 

A A7-26
 변경∙ 

  - : 138.5 232.0㎡ → ㎡
    ( 85.0 )㎡

 합병사항 679-7,36∙ 

도 시 가  

지
변 경 내 용 변경사

A A7-27

 변경∙ 

  - : 116 117.1㎡ → ㎡

    ( 1.1 )㎡

차 ∙ 

A A7-28

 변경∙ 

  - : 137.7 137.8㎡ → ㎡

    ( 0.1 )㎡

차 ∙ 

A A7-29

 변경∙ 

  - : 145.3 144.2㎡ → ㎡

감    ( 1.1 )㎡

차 ∙ 

A A8-3 합병∙  합병사항 628-8,15,30∙ 

A A8-4 합병∙  합병사항 628-9,14∙ 

- -
공동개∙ 

용  지 체 지 - : → 

주거 경 개  하여  지에 하여 ∙ 

연 필지  공동개  

- -

도 가 체계 변경 ( ) : ∙ 

  B- (B-1) B(B1)Ⅲ → 

  B- (B-2) B(B2)Ⅳ → 

  B- (B-3) B(B3)Ⅳ → 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∙ 

  가  체계  도 과  · 

게 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도 시    - : 아 트  연립주택  하지 

않고 공동주택  리

가   도    - : 

B B1

 변경∙ 

 -   : 15,356.0 13,456.7㎡ → ㎡

감   ) 1,899.3㎡

∙ 천시 고시  2015-51 (2015. 3. 16) 

심곡본 역 주택재건 비 역지  고시 1-1



나 공동주택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15,356.0 - 15,356.0

B-Ⅲ B-1 15,356.0 801 15,356.0 

▮ 변경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 주택용지  통합: , , 

        -  변경  통해 단독주택용지도 필지간 공동개 블  공동개 단지  개  통해 공동주택 , ,  

가능하도  허용용도  함에 라 주택용지  통합“ ”

다 연립주택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14,247.1 - 14,247.1

B-Ⅳ

B-2 7,464.5 803 7,464.5 

B-3 6,782.6 678 6,782.6 

▮ 변경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 주택용지  통합: , , 

        -  변경  통해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아 트  가능하도  허용용도  함에 라 주택용지  통합( ) “ ”

라 근린생 시 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 ( )㎡

합   계 1,164.5 - 1,164.5

C-Ⅴ

C-1 527.6 
672 293.2 

672-11 234.4 

C-2 636.9 

811 222.5 

811-1 225.4 

811-2 189.0 

▮ 변경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지  ( )㎡

합   계 1,164.5 - - 1,164.5

C

C1 527.6 
1 내동 672 293.2 

2 내동 672-11 234.4 

C2
636.9 

1 심곡본동 811 222.5 

2 심곡본동 811-1 225.4 

3 심곡본동 811-2 189.0 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-

-
도 가 체계 변경 ( ) : ∙ 

  C- (C-1,C-2) C(C1,C2)Ⅴ → 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∙ 

  가  체계  도 과  · 

게 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- 지  여∙ 체계  도시 리  하여 지  여∙ 



마 학 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 ( )㎡

합   계 11,571.6 - 11,571.6

D-Ⅵ
D-1 925.1 807 925.1 원

D-2 10,646.5 학802 10,646.5 등학

▮ 변경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 ( )㎡

합   계 11,571.6 - 11,571.6

D
D1 925.1 심곡본동 807 925.1 원

D2 10,646.5 심곡본동 학802 10,646.5 등학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- -
도 가 체계 변경 ( ) : ∙ 

  D- (D-1,D-2) D(D1,D2)Ⅵ → 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∙ 

  가  체계  도 과  ·

게 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복지시 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198.4 - 198.4

E-Ⅶ E-1 198.4 812-9 198.4

▮ 변경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198.4 - 198.4

E E1 198.4 심곡본동 812-9 198.4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- -

도 가 체계 변경 ( ) : ∙ 

  E- (E-1) E(E1)Ⅶ → 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∙ 

  가  체계  도 과  · 

게 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사 료시  등 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공동개( )

 ( )㎡

합   계 2,227.6 - 2,227.6

F-Ⅷ

F-1 827.6
676-6 613.3 편

676-9 214.3   

F-2 1,400.0

676-1 214.4 676-2,3,4,5,7, 680-2

676-2 230.2 676-1,3,4,5,7, 680-2

676-3 224.9 676-1,2,4,5,7, 680-2

676-4 219.8 676-1,2,3,5,7, 680-2

676-5 230.6 676-1,2,3,4,7, 680-2

도676-7 1.0 676-1,2,3,4,5, 680-2

도680-2 279.1 676-1,2,3,4,5,7



▮ 변경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 ( )㎡

합   계 2,227.6 - 2,227.6

F
F1 827.6 내동 676-6 827.6 편

F2 1,400.0 내동 676-1 1,400.0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- -
도 가 체계 변경 ( ) : ∙ 

  F- (F-1,F-2)) F(F1,F2)Ⅷ → 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∙ 

  가  체계  도 과  · 

게 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F

F1 합병∙ 내동  합병사항 676-6,9∙ 

F2 합병∙ 내동  합병사항 676-1,2,3,5,4,7, 680-2∙ 

아 수도시 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1,762.0 - 1,762.0

G G-1 1,762.0 수803-1 1,762.0 

▮ 변경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- - -

G G-1 - - -
역 내 수도시 용지 ∙ 

척에  변경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- -

 변경∙ 

  4,932        4,932㎡

  (1,762)   (0)→   

역 내 수도시 용지 척에   변경∙ 

공원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5,009.7 - 5,009.7

-

H-1 1,986.9 공675 1,986.9 

H-2 1,502.7 공808 1,502.7 

H-3 1,520.1 공818 1,520.1 



▮ 변경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6,093.7 - 6,093.7

H

H1 1,986.9 내동 공675 1,986.9 

주차  과P1

복결

(1,788 )㎡

H2 1,502.7 심곡본동 공808 1,502.7 

H3 1,520.1 심곡본동 공818 1,520.1 

H4 1,084.0 심곡본동 801 1,084.0
심곡본 역 1-1

비계  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H -

도   가  체계 변경 : ∙ 

H-1 H-3 H(H1 H3)∼ → ∼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 ∙ 

 가  체계  도 과  게 · 

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H H4 신  공원 ∙ 
천시 고시  2015-51 (2015. 3. 16) ∙ 

심곡본 역 주택재건 비 역지  고시 1-1

차 지용지) 

▮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 ( )㎡

합   계 5,151.9 - 5,151.9

- - 5,151.9

도680-1 1,070.0 편

679-33 1,065.6

679-34 138.3 편

도679-35 180.9 편

도679-37 4.2

679-39 55.0

679-40 70.9

679-41 54.0

도819 1,984.0 편

도819-1 529.0 편

▮ 변경

도 가 ( )㎡
   지

비 고
 ( )㎡

합   계 5,131.0 - 5,131.0

I

I1
경 지( 140)

3,574.2

내동 도680-1 1,033.0 편

심곡본동 도819 2,012.0 편

심곡본동 도819-1 529.2 편

I2
경 지( 141)

1,556.8

내동 공679-33 1,065.6

내동 679-34 138.1 편

내동 도679-35 169.0 편

내동 도679-37 4.2

내동 679-39 55.0

내동 679-40 70.9

내동 679-41 54.0

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- -

도 가 체계 변경 ( ) : ∙ 

경 지  140  I1→ 

경 지  141  I2→ 

체계  도시 리  도 해  하여 도   ∙ 

  가  체계  도 과  · 

게 통 하여 알  쉽게 변경

I I1

   지목 변경∙ 

  -  : 680-1(1,070.0 1,033.0 )㎡→ ㎡

           819(1,984.0 2,012.0 )㎡→ ㎡

 819-1(529.0 529.2 )㎡→ ㎡

   변경지목 ∙ 

I I2

지목  공 - : 679-33 679-33→ 

  - : 679-34(138.3 138.1 )㎡→ ㎡

679-35(180.9 169.0 )㎡→ ㎡

   변경지목 ∙ 

주차 용지) 

▮ 신

도 가 ( )㎡

   지

비 고

 ( )㎡

합   계 1,788 - -

P P1 1,788 내동 공675 1,788
지하주차

공원과 (
복결 )

▮ 변경사

도 시 가  
지

변 경 내 용 변경사

P P1 신∙ 

천시고시 2014-86 (2014. 4. 14) ∙ 

도시 리계 심곡지  지 단 계 결 변경( ) ( ) 

고시 내용 



건  용도 건폐 용 태 색채 건 에 한 5. ․ ․ ․ ․ ․ ․ ․

도시 리계  결 변경( ) 

가 단독주택용지) 

▮

도
  계      내   용

A-Ⅰ
A-1
∼

A-22
( )

용  도

허용용도∙
건  용도 : ( )Ⅰ
허용도∙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-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
지  경사지  ∙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 별도   , ∙ ‧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단 도시가스   가능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A-Ⅱ
A-1
∼

A-22

용  도

허용용도∙
건  용도 : ( )Ⅱ
허용도∙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-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
지  경사지  ∙
근린생 시 포주택  주택( ) ∙

 에 한하여 상 시벽  하   : 1 1/2
시에도 시    함  .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가 주택용지) 

▮ 변경

도
  계      내   용

A A1~A22 
주택( )

용  도

허용용도∙
건  시행 별 - 1 1「 」 단독주택 다 주택 ( )  
건  시행 별 - 1 2「 」 공동주택 주택 에 한 (「 」

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)
건  시행 별 - 1 11「 」 시
건  시행 별 - 1 20「 」 동차 시   주차 

허용도∙
허용용도  용도 -

건폐 하60% ∙

용

필지간 공동개 블  공동개 단지  개

하150% ( )∙
하 허용180% ( )∙

상한-    ( )∙     

하150% ( )∙
하 허용210% ( )∙

상한-    ( )∙     

하150% ( )∙
하 허용250% ( )∙

상한-    ( )∙     

  -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
지  경사지  ∙
담   허함∙

시   지하 냉 난  실  등   별도   , ∙ ‧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주    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3) 주택 포주택 복지시  공동개 시 각 필지에  허용하는 용도  허용 단 포주택  A( ), A( ), E( ) ( , A( )
필지 공동개 시 근린생 시  지상   지하 에 한하여 허용하 포주택 필지 1 ,  A( )

연 주차   ( ) 하만 가능함50% )
지하  주거용도  사용할 수 없4) 

주택  상한용  5) A( )  계   용에 한  시행  항 규 에 라 46 10「 」
당해 용도지역에 용 는 용   과할 수 없200%
허용용  용  용  티브 에 해 생하는 용6) = + ( )
상한용  허용용  용  채납  채납 후 지7) = + [ × 1.5 × ( ÷ )]



도
  계      내   용

A A1~A22 

포주택( )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시행 별 - 1 1「 」 단독주택 다 주택 ( )

건  시행 별 - 1 2「 」 공동주택 주택 에 한 (「 」

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)

건  시행 별 - 1 3「 」 근린생 시 안마원 1 ( )

건  시행 별 - 1 4「 」 근린생 시 단란주 안마시술2 ( , , 

 철탑   골프연습 사 포 매 업, , , , 

다 생 시  ) 

건  시행 별 - 1 11「 」 시

건  시행 별   - 1 20「 」 동차 시   주차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- 

건폐 하60% ∙

용

필지간 공동개 블  공동개 단지  개

하150% ( )∙

하 허용180% ( )∙

상한-    ( )∙     

하150% ( )∙

하 허용210% ( )∙

상한-    ( )∙     

하150% ( )∙

하 허용250% ( )∙

상한-    ( )∙     

  -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
지  경사지  ∙

담   허함∙

근린생 시 포주택  주택( ) ∙

 에 한하여 상 시벽  하   : 1 1/2

 시에도 시    함  
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∙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 보행공간  

주    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포주택  근린생 시  지상   지하 에 한하여 허용하 연 주차   3) A( ) 1 , ( ) 50% 
하만 가능함

주택 포주택 복지시  공동개 시 각 필지에  허용하는 용도  허용 단 포주택  4) A( ), A( ), E( ) ( , A( )
필지 공동개 시 근린생 시  지상   지하 에 한하여 허용하 포주택 필지 1 ,  A( )

연 주차   하만 가능함( ) 50% )
지하  주거용도  사용할 수 없5) 

포주택  상한용   계   용에 한  시행  항 규 에 라 6) A( ) 46 10「 」
당해 용도지역에 용 는 용   과할 수 없200%
허용용  용  용  티브 에 해 생하는 용7) = + ( )
상한용  허용용  용  채납  채납 후 지8) = + [ × 1.5 × ( ÷ )]

도
  계      내   용

B
B1

공동주택( )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시행 별  공동주택 - 1 2「 」

주택건  등에 한 규 에 한   복리시 - 4 , 5「 」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- 

건폐 하40% ∙

용

 하: 210% ∙

허용 : -∙

상한 하: 250% ∙

용  에  사업 지내에 공공시 지      210%※ 

채납하여 용  용

  
 하 지 고 하19 ( 66m )∙

  ※ 주변지역과 단지 내  스 라 과 수  고 하여  계11 ~19

  

단지 내 통경  충  보 도  계∙

앙  계 해야 하  지  게시 과 보행  연결 도  계∙

아 트는 합 하 상  경우4 ( )∙

  태

공동주택  필 티  상 는 시각  개 감 보  동 보 (2 )∙

등  해 택  계 가능

도시미  향상  해 탑   하고 주 간 도  ∙

변에 한 단지  탑에는 가  야간경  계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
주거지역내 상  도 변에 한 공동주택  수림  하는 등 20m ∙

 보  수 도  상 격10m

공동주택  건   지경계  단지 내 6m (∙

복리시  상 격3m) 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단 건  아닌 복리시  등  하고 타 사항  천시   , , ※ 「

지 단 계  수립지 천시 건 천시 1 , , 」 「 」 「

주택 주택건  등에 한 규 건 등 , , 」 「 」 「 」 

계 규  용함

주    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지하  주거용도  사용할 수 없3) 
심곡본 역 주택재건  비 역 도시  주거 경 비 에 한 비사업 또는 4) 1-1 , 「 」
주택 에 한 리 링 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계    「 」



도
  계      내   용

B

B2,

B3

공동주택( )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시행 별  공동주택 주택 에 한  - 1 2 (「 」 「 」

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)

주택건  등에 한 규 에 한   복리시 - 4 , 5「 」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- 

건폐 하60% ∙

용 하200% ∙

   하 해 고 하19 ( 126m ∙ )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지  경사지  ∙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
주 가 변에 한 용지3m : ∙

학 시 에 한 용지2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주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지하  주거용도  사용할 수 없3) 
도시  주거 경 비 에 한 비사업 또는 주택 에 한 리 링  하는 경우에는 해당 4)「 」 「 」
본계    

 계 (a)

항목 필지간 공동개 블  공동개 단지  개

허용

용

공동

개
공동개 용 ×0.5a 0.3 0.5 0.7

지내

공지

건 한계
용 ×(

지÷ )×a
1.0 1.0 1.0

공개공지

용 건 에 한 ×(「 」

 과  

지÷ )×a

개  

  a=0.2

개

  a=4.0

개

  a=6.0

지내

통
공공보행통

용 ×

지( ÷ )×a

개

  a=1.0

개

  a=1.0

개

  a=1.0

경

건

상
용 ×

지( ÷ )×a
0.05 0.05 0.05

수도 또는 

빗 용시
용 ×a 0.01 0.02 0.06

색주차 용 ×a 0.05 0.05 0.05

에 지

약

계

도

색

건

등

에 지  

등1

에 지  

등2
등1 등2

우수
용

×a

용

×a
0.12 0.08

우수
용

×a

용

×a
0.08 0.04

상한

용

시  용지 공   

채납

용 채납×1.5×( ÷

채납 후 지 ) 
순 담 비  

용적률 완화인센티브 기준 [ ( ) ]

  

   주 :　 상 탑 비 지내 경   지  지만 허용1) ( , , ) 40%
2)  재 용 진  지원에 한 에 한 시  한 시  한 경우에 한함8 , 9「 」 

색건  에 한 규 에  색건   건  에 지 등  에 한 3) , 「 」 「
규 에  에 지    용」



나 공동주택용지) 

▮

도
  계      내   용

B-Ⅲ B-1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Ⅲ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20% ∙

용 하100% ∙

  
5∙  피 티  하여 주차  사용하는 경우에는 (1 ·

하6 )

  아 트는 합 하 상  4∙

  태
지  경사지  ∙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
주 가 변에 한 용지3m : ∙

학 시 에 한 용지2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단 복리시  등    , ※ 

B-Ⅳ B-2,

B-3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Ⅳ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30% ∙

용 하100% ∙

  
하3∙  피 티  하여 주차  사용하는 경우에는 (1 ·

하4 )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지  경사지  ∙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
주 가 변에 한 용지3m : ∙

학 시 에 한 용지2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단 복리시  등    , ※ 

▮ 변경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 주택용지  통합: , , 

        -  변경  통해 단독주택용지도 필지간 공동개 블  공동개 단지  개  통해 공동주택, ,  

가능하도  허용용도  함에 라 주택용지  통합



다 근린생 시 용지) 

▮

도
  계      내   용

C-Ⅴ C-1,

C-2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Ⅴ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200% ∙

  하4∙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
 에 한하여 상 시벽  하   시에도 시  1 1/2∙

  함.
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▮ 변경

도
  계      내   용

C
C1,

C2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시행 별 - 1 3「 」 근린생 시 안마원 1 ( )

건  시행 별 - 1 4「 」 근린생 시 단란주 안마시술2 ( , , 

 철탑   골프연습 사 포 매 업, , , , 

다 생 시  ) 

건  시행 별  매시 - 1 7「 」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- 

건폐 하60% ∙

용 하200% ∙

  -

  건  주  향  가  향과  ∙

  태

 에 한하여 상 시벽  하   시에도 시  1 1/2∙

  함.
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주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

라 학 용지) 원( )

▮

도
  계      내   용

D-Ⅵ D-1

용  도

지 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Ⅵ

허용도∙

지 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 하4∙

  계   천시 건 에 ∙

  태

건    지여건 등  감안하여 ∙

계시 주변 도 공원등 계 고  합하게 하여 상  연결  수 도  , ∙

지 계 고  하여야 함.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▮ 변경

도
  계      내   용

D D1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시행 별  연 시   원 - 1 10「 」

건  시행 별 - 1 11「 」 시   아동  시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-

  계   천시 건 에 ∙

  태

건    지여건 등  감안하여 ∙

계시 주변 도 공원등 계 고  합하게 하여 상  연결  수 도  , ∙

지 계 고  하여야 함.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주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원용지 는 아동 시 과 복합하여 건 할 수 건  연3) (D1) , 주차  ( )    

   50% 상  원  건 하여야 함 



마 학 용지) 등학( )

▮

도
  계      내   용

D-Ⅵ D-2

용  도

지 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Ⅵ

허용도∙

지 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200% ∙

   하5∙

  계   천시 건 에 ∙

  태

학 시  사 등  지여건   감안하여 하고 운동  ∙

가  시 용지  남 에 하여 운동공간  공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 -

▮ 변경

도
  계      내   용

D D2

용  도

허용용도∙

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- 88「 ㆍ ㆍ 」

 등학

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- 88「 ㆍ ㆍ 」

 원  아 에 한 병 원9「 」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200% ∙

  -

  계   천시 건 에 ∙

  태

학 시  사 등  지여건   감안하여 하고 운동  ∙

가  시 용지  남 에 하여 운동공간  공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주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

복지시 용지) 

▮

도
  계      내   용

E-Ⅶ E-1

용  도

지 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Ⅶ

허용도∙

지 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-

  계   천시 건 에 ∙

  태

지  경사지  ∙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▮ 변경

도
  계      내   용

E E1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시행 별  단독주택 다 주택  - 1 1 ( )「 」  

건  시행 별 - 1 2「 」 공동주택 주택용지  공동개 에 한하여 (

허용하 주택 에 한 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, )    「 」

건  시행 별 - 1 11「 」 시

건  시행 별 동차 시   주차 - 1 20「 」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-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-

  계   천시 건 에 ∙

  태

지  경사지  ∙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시   지하 냉 난  실  등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주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주택 포주택 복지시  공동개 시 각 필지에  허용하는 용도  허용 단3) A( ), A( ), E( ) ( , 

포주택  필지 공동개 시 근린생 시  지상   지하 에 한하여 허용하A( ) 1 ,  

포주택 필지 연A( ) 주차   ( ) 하만 가능함50% )



사 료시  등 용지) 

▮

도
   계      내   용

F-Ⅷ

F-1

용  도

지 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Ⅷ

허용도∙

지 용도  용도 : 

건폐 하20% ∙

용 하100% ∙

   하4∙

  ∙ 건  주  향  가  향과  

  태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시   지하 냉 난  실  등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F-2

용  도

지 용도∙

건  용도 : ( )Ⅷ

허용도∙

지 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 하3∙

  
∙ 건  주  향  가  향과  

∙ 내 경  간에는 건  할 수 없

  태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주택용지변에 한 용지2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▮ 변경

도
   계      내   용

F
F1,

F2

용  도

허용용도∙

건  시행 별  료시 격리병원  수시   - 1 9 (「 」

사용 는 식  병원 ) ( )

건  시행 별  시   복지시   - 1 11 (「 」

복지주택 )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: 

건폐 하60% ∙

용 하150% ∙

   하4∙

  ∙ 건  주  향  가  향과  

  태

담  생울타리 또는 시  과할 수 없1.2m ∙

시   지하 냉난  실  등  별도   , ∙ ‧

건 계에 포함하여야 함.

단 도시가스   가능 , 

색  채 벽  색채는 통 과  루도  ∙

건
주 가 변에 한 용지1m : ∙

건 에 해 후퇴  공간   가 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  ∙

주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

아 수도시  용지) 

▮  없: 

▮ 변경 삭: 

주차 용지) 

▮  없: 

▮ 신

도
   계      내   용

P P1

용  도

허용용도∙

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- 29「 ㆍ ㆍ 」 

 주차

허용도∙

허용용도  용도 - 

건폐 용∙

용 용∙

  -

  -

  태 -

색  채 -

건 -

주 :　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
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
도시계 시 공원 공원 과 복결 지하주차3) ( : 55) ( )



타사항에 한 도시 리계  결 변경6. ( ) 

가 통처리계) 

▮ 차량  허 간

도 시  계      내   용 비 고

A
B
C
D
E
F
G
H
I
P

A1~A5, A9~A22 차량  허 간

사항
도 참

B2~B3 〃

C2 〃

D1~D2 〃

F1~F2 〃

주 가각에  거리 격     : 1) 

각 지별 차량진  지  차량 허 간  수하여야 함         2) 

 차량 허 간  심곡본 역 주택재건  비계 에          3) B1 1-1

나 건  용도) 

▮

도 시 허   용   용   도

A

Ⅰ
∙ 단독주택 다 주택 ( )       ∙ 동차 시   주차

∙ 시   아동  시  아 보 시 에 한함( )

Ⅱ

∙ 단독주택 다 주택 ( )       ∙ 동차 시   주차

∙ 1 근린생 시   2 근린생 시  단란주 안마시술   안마원 지상   ( , )( 1

지하 에 한하여 연  하 용50% )

B

Ⅲ
공동주택 아 트( )∙

주택건 에 한 규  에 한   복리시 : 4, 5

Ⅳ
공동주택 연립주택( )∙

주택건 에 한 규  에 한   복리시 : 4, 5

C Ⅴ
∙ 매시

∙ 1 근린생 시   2 근린생 시  단란주 안마시술   안마원 ( , )

D Ⅵ
∙ 연 시   학

∙ 시   아동  시

E Ⅶ
∙ 단독주택 다 주택 ( )       ∙ 동차 시   주차

∙ 시   복지시   사 복지시

F Ⅷ
료시  격리병원  식  F1 : ( )∙ 

시   복지시 병원 에 한함F2 : ( )∙ 

주 허용용도  지 용도  용도는 허 허용용도는 천시 도시계 에 : 1) ( )

    학 경 생 역내 허용용도는 학 보건  규 에 2) 「 」

    단독주택  지  필지에는 필지당 가  하  한다 단 포주택  아닌 단독주택 또는 3) 1 3 . ( , 

다가 주택  건 하는 경우에는 허가  허가  얻어 가 지 할 수 다5 )

     근린생 시  단독주택4) A-Ⅱ 다가 주택  지상   지하 에 한하여 허용하   연  ( ) 1

하만 가능함50%

  지하  주거용도  사용할 수 없다  5) 

▮ 변경 : 각 용지별 건  용도건폐 용 태색채건 에 한 도시 리계  결  내 포함․ ․ ․ ․ ․ ․ ․



▮

▮ 변경



 
지 단 계  시행지 . Ⅲ





제 편  총 론Ⅰ

1   

 1 목 ( )

본 지구단 계획시행지침 이  지침이라 다  국토  계획  이용에( ) 「  

 법 조51」 택지개 사업이 료  후 이 경과  지역 에( 10 )  

라 지 부천시 심곡지구 지구단 계획 “ ” 도시  능 미  , , 

 경  효  지 리  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, ㆍ ㆍ  

 건축 지  규모 용도 태  공간  용 등에 여 , , , 지구단

계획 결 조   결 도에 시  내용  명 고 지구단 계획,  

결 조  결 도에 시 지 니  사항  규 함  목  다 .

 2 지  ( )

본 시행지침  부천시 심곡지구 지구단 계획구역 역  상  며 

다  각  같이 민간부 과 공공부  나 어 용 다.

민간부“ ”①  계획구역내  용도지역지구 가구  획지 건축  , , ‧

용도 도  태 등에  부  말 다.‧

② 공공부“ ”  도시계획시  포함 여 도 시 포장, , 도시 내체계, 

가 장 가 식재 조명 등 공공, , 지 자 단체 또는 국가( ) 에 

여 조 는 공간이나 시  공  일  이용에 개 는 

부  말 다.

 3 지  용( )

본 시행지침  다  각  행 에 여 용함  원  다.

1. 건축 가 건축  포함 다  공작  신축 재축 개축 증축( ) , , , , 

, 리모델링 이 , 

건축  용도변경2. 

도시계획시  신   변경3. 

 4 지 용  본원( )

시행지침에 언 지  사항에 여는   법규나  ① 

조 에 른다.

② 시행지침  내용  규 사항“ ” 과 권장사항“ ”  구분 다. 

이  규 사항  드시 지 야 는 사항이고 권장사항“ ” , “ ”  

강요 지 는 내용들  가능   지  사항  르도  는 것 말 다 .

③ 시행지침  일부 규 내용이  법  또는 조  내용과  다를 

경우에는  법  또는 조 에  허용 는 범  에  동 시행지

침  규 내용  른다.

④ 시행지침이 지 상 간 분 ‧ 합병 또는 공동개  해 ,  조 에 해 

 상이  지침이 용  경우 그 규 내용  강  지침 용함  

원   그 부내용이 있는 경우는 외 용   있다.

 5 용어  ( )

본 지침에  공통  사용 는 용어  는 다 과 같다.① 

1. 지구단 계획구역“ ” 이라 함  지구단 계획  립 는 일단  

지역 범 를 말 다 .

가구  획지에  용어  는 다 과 같다2. .

가. “가구”라 함  지구단 계획구역내에  지구단 계획  계획목 상 

동일  토지이용 태를 지 도  구분  일단  토지 범 를 말 다.

나. 획지“ ” 라 함  계획 인 개  또는 를 여 건축 에 

여 동일  이 일체  용 도  구획  일단  토지를  

말 다.



다. 획지 가능“ ”이라 함  지 태를 고 지  효용  

고  여 각 지간  상  또는 분 이 가능  를 

지   말 다.

라. 공동개“ ”이라 함  이상 지를 일단  지  여 나  2

건축 건축 는 것  말 다 .

마. 지간 공동개 이라 함  도 국토  계획  이용에“ ” (「  

 법 에 라 도시계획시   도 를 말 다  러.)」

싸인 일단  지역 해당 지역  일부가 장 공원 녹지 천 공공( , , , , 

공지 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 에  경우에는 해당 시  

도  본다 내에  지간 시행 는 라 항목에 른 공동개  말 다) . .

사. “  공동개 이라 함  도 국토  계획  이용에” (「  

 법 에 라 도시계획시   도 를 말 다  러.)」

싸인 일단  지역 해당 지역  일부가 장 공원 녹지 천 공공( , , , , 

공지 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 에  경우에는 해당 시  

도  본다 단  시행 는 라 항목에 른 공동개  말 다) . .

. 단지  개 이라 함  도시계획시  포함  사 항목“ ” .  

 공동개  이상  규모 동일  토지이용  격  갖는 , 

일단 구역에 시  를 포함 여 개 는 것  말 다 .

건축  용도에  용어  는 다 과 같다3. .

가. 허용용도 라 함  그 지내에  건축가능  용도를 말 며“ ”  

허용용도 이외  용도 는 건축   없다.

나. 불허용도 라 함  그 지에  허용 지 는 용도를 말 다“ ” .

다. 일 주택 이라 함  건  체를 주택  용도  사용 는 주택“ ”

말 다 .

라. 포주택 이라 함  건  일부를 근린생 시  용도“ ” 사용 는  

주택  말 다.

건축  규모에  용어  는 다 과 같다4. .

가. 고 라 함  지구단 계획에 여 지   이  “ ”

건축 여야 는 를 말 다.

나. 라 함  지구단 계획에 여 지   이상  “ ”

건축 여야 는 를 말 다.

다. 용 이라 함  시  여건 면도  폭 입지여건“ ” , ,  

등  고 여 가구  획지별  지구단 계획에   용  

말 다.

라. 허용용 이라 함  본 지구단 계획  목  달  해“ ”  

인 티  공 는 용 공동개 건축 계 공개공지 공공( , , , 

보행통  등 지구단 계획에   사항  이행 는 경우 공 는 

용 과 용  합산  용  말 다) .

마 상 용 이라 함  허용용 에 용  보상 부채납에 라 . " " (

부여 는 용  인 티  합산  용  말 다) .

건축   건축 에  용어  는 다 과 같다5. .

가. 건축 계 이라 함  그  직면  어  건축  지상“ ”

부분이 돌출 지 못 는  말 다.

나. 건축  면 이라 함  건축   이용   주  “ ” 1

출입구를 는 면  말 다 .

건축  태  외 에  용어  는 다 과 같다6. .

가. 시  는 체  분  이상이 시가 가능토  작“ ” 3 2  

를 말 다.

나. 티 구조 라 함  지 에 있어  벽면  분  이상이 “ ” 2 1 

블  공동개

 시도

단지  개

 시도

필지간 공동개

 시도



당해  닥면에   닥면 래 지 공간   구조를 말 다.

지내 공지에  용어  는 다 과 같다7. .

가. 면공지 라 함  건축 계  등  지  생겨난 공지  면도“ ”  

경계 과 건축  외벽  사이  지내 공지  지공원 또는 공개 

공지  지 지 니  지내 공지를 말 다.

나. 공개공지 라 함  건축법 조 동법 시행  조“ ” 43 , 27「 」  

 부천시 건축조2 「 」 이  시 건축조( “ ” 라 다 조 ) 34

규 에 여 보  조 는 공지를 말 다.

다. 내부조경 이라 함  지구단 계획에 여 지  폭원 만큼“ ”  

이격  에  상충 는 용도사이를 시각  차단시키고, 

공간 구분  여 지  식 법에 라 조경 는 것   

말 다.

통처리에  용어  는 다 과 같다8. .

가.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라 함  지가 도 에  구간 에“ ”  

차량 출입   출입구를   없는 구간  말 다.

나. 면도 라 함  건축  주출입구가 면 고 있는 도 를 말 다“ ” .

다. 보행 주출입구 는 보행자가 건  출입  해 주  사용 는“ ”  

출입구를 말 다.

라. 보행자 용도 라 함  차량  통행이 허용 지 는 도“ ”  

도시계획시 에  규  조에 해 는 도 를18  

말 다.

마. 보행자우 도 라 함  건축법 조 항 도  또는“ ” 2 11「 」  

도시계획시 에  규  조  일 도 에 는 것9 , 

지구단 계획에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 여 통행   있도  

지 도 를 말 다 .

. “연 주차 라 함 주차장법 시행규 조 항  에 ” 11 5 4「 」 

해 부 주차장   주차  규모가  이 인 자주식주차장8

지평식  건축 식  티 구조만 해당 다 인 경우 주차  ( ) , 

 이  주차단 구획  차 를  여  지 5 2

여 는 주차구획 식  말 다.

타 지침과  용어  는 다 과 같다9. .

가. 존 건축 이라 함  당해 지구단 계획 시행지침 시행 이 에 “ ”

법 게 건축  건축   공작  말 다.

② 이 지침에  지  용어  각종 법규에  용어는 그에 

르며 타 용어는 습 인 미  해 다.

연 주차 
시 평

연 주차 
허 평

연 주차 
허용 사

연 주차 
허 사



제 Ⅱ 편  민간부문 시행지침

1  가   지에 한 사항

1  규 사항

 6 단 지( )

 획지를 지함  원  며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시 다  각 , 

 어느 나에 해당 는 지를 단  건축 여야 다.

공동개 이 지 지  일단  지1. 

공동개 에 해 규   권장  일단  지2. 

택  공동개 에 해 합  일단  지3. 

 7 지  할과 합병( )

모든 지는 지구단 계획  가구  획지계획 에  결  획지“ ”① 

단 를 건축   지 단  며 분   없다, .

② 용도가 상이  지  합병  원  지 다 다만 본 지침. ,  

조에 라 공동개 권장 에  개  외  인 다8 “ ( )” .

   

2  사항

 8 공동개( )

단독주택용지는 인 지  토지소 자간 합 에 라 공동  개  ① 

 건축 는 것  권장 며 이 경우 조 항 규 에 라 용, 8 2  

인 티 를   있다.

② 토지소 자간 합 에 라 공동개  는 경우 다  만족 여 

규모  합 여야 다.

필지간 공동개 블  공동개 단지  개

공동개  지 상 가  
도시계 도  등 
도시계 시  

 단  가

동 한 지 용  
격  갖는 단  

역 

도시계 도  
포함여

미포함 미포함 포함

단독주택용지  용도가 상 한 단독주택 단독주택 포주택  공동개  ( ), ( )※ 

허용하 용도가 상 한 지  공동개 시에는 개   필지별 용도 비  , 

수하여야 한다.

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 필지 단독주택 포주택 필지     ) ( ) , ( ) 공동개 하는 

경우 개 가능한 근린생 시  연  단독주택 포주택( ) 필지  

연 주차   하만 가능함 ( ) 50% 

③ 토지소 자간 합 에 라 공동개  라도 해당 공동개  

인해 공동개  지  상이 지나 게 부 이어  토지이용  

효 이 낮다고 허가권자가 단 는 경우 공동개  불허   있다.

2  건  용도  규  등에 한 사항

1  규 사항

 9 허용용도( )

① 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 시행 조  부천시71「 」 「   

도시계획조 조 조에  당해 용도지역에  허용 는 33 , 45」 

용도에도 불구 고 항  용도를 용 다2 .

② 주택용지 일 주택 포주택  근린생 A( , ) B, 시 용지 용지 C, 

D, 복지시 용지 E 료시  등 용지 도, F, 시 용지 공원용지 G, 

녹지용지 주차장용지  구분 다H, I, P .

블  공동개

 시도



도 시 허   용   용   도

A
(A1
~

A22)

주택

건  시행 별 1 1∙「 」 단독주택 다 주택 ( )  

건  시행∙「 」별 1 2 공동주택 주택 에 한 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( )「 」

건  시행 별 1 11∙「 」 시

건  시행 별 1 20∙「 」 동차 시   주차 

포
주택

건  시행 별 1 1∙「 」 단독주택 다 주택 ( )

건  시행 별 1 ∙「 」 2 공동주택 주택 에 한 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( )「 」

건  시행 별 1 3∙「 」 근린생 시 안마원 1 ( )

건  시행 별 1 ∙「 」 4 근린생 시 단란주 안마시술  철탑   2 ( , , 

골프연습 사 포 매 업 다 생 시  , , , , ) 

건  시행 별 1 11∙「 」 시

건  시행 별  1 20∙「 」 동차 시   주차

B

B1
건  시행 별 1 2∙「 」 공동주택

주택건  등에 한 규 에 한   복리시4 , 5∙「 」

B2,B3
건  시행 별 1 ∙「 」 2 공동주택 주택 에 한 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( )「 」

주택건  등에 한 규 에 한   복리시4 , 5∙「 」

C (C1, C2)

건  시행 별 1 3∙「 」 근린생 시 안마원 1 ( )

건  시행 별 1 ∙「 」 4 근린생 시 단란주 안마시술  철탑   2 ( , , 

골프연습 사 포 매 업 다 생 시  , , , , ) 

건  시행 별  매시1 7∙「 」

D (D1)
건  시행 별  연 시   원1 10∙「 」

건  시행 별 1 11∙「 」 시   아동  시

D (D2)

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등학88∙「 ㆍ ㆍ 」

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원  88∙「 ㆍ ㆍ 」

아 에 한 병 원9「 」

E (E1)

건  시행 별  단독주택 다 주택 1 1 ( )∙「 」  

건  시행 별 1 2∙「 」 공동주택 단독주택용지  공동개 에 한하여 허용하( , 

주택 에 한 도시 생 주택  원룸  주택 )    「 」

건  시행 별 1 11∙「 」 시

건  시행 별 동차 시   주차1 20∙「 」

F (F1, F2)

건  시행 별  료시 격리병원  수시  사용 는 식  1 9 ( ) ∙「 」

병원 ( )

건  시행 별  시   복지시  복지주택 1 11 ( )∙「 」

H (H1~H4) 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공원52∙「 ㆍ ㆍ 」 

I (I1, I2) 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지54∙「 ㆍ ㆍ 」 

P (P1) 도시 계 시  결   에 한 규 에  주차29∙「 ㆍ ㆍ 」

주 허용용도  용도는 허함1) 
주 학 생 역내에 한 경우 학 생 역내 지시  허함2) 
주 3) 포주택  근린생 시  지상   지하 에 한하여 허용하  연 주차   하만 가능함A( ) 1 ( ) 50% 
주 주택 포주택 복지시  공동개 시 각 필지에  허용하는 용도  허용 단 포주택  필지 4) A( ), A( ), E( ) ( , A( )

공동개 시 근린생 시  지상   지하 에 한하여 허용하 포주택 필지 주차   1 , A( ) ( ) 50% 
하만 가능함

주 지하  주거용도  사용할 수 없5) 
주 원 용지 는 아동 시 과 복합하여 건 할 수 건  연 주차   상  6) (D1) , ( ) 50% 

원  건 하여야 함
주 주차  도시계 시 공원 공원 과 복결7) ( : 55)

 10 가 수( )

① 가구가 독립  주거생    있는 주거공간 단  단독

주택용지 근린생 시 용지, 등  주택에 용   있는 가구 는 

다  각 에  는  과   없다.

없1. A : 

근린생 시2. C : 외 가구1 근린생 시  부 시( )

복지시3. E : 외 가구1 복지시  부 시( )

항  지에는 가구   지 나 주차장법1 1 A , ② 「 」

부천시 주차장 조 에 른 주차장 주차 보시 항에도( ) 1「 」  

불구 고  이  소규모 공동주택 주차장에 용 는 연 주8

차를 불허 다.

  건  도  에 한 사항3 

1 규 사항 

 11 ( 건폐 )

지구단 계획에 여 건폐  상 이 지 어 있는 지에 는①  

지  건폐  이내에  건축 여야 며 특별히 지 지 는,  

경우에는 부천시 도시계획조 에 른다.「 」

 12 ( 용 )

① 용  해당 는 획지에  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「 」

 부천시 도시계획조 가 허용 는 용  이 에  지구단 계「 」

획  는 용  미 다.

 다른 용  용 는 획지들이 공동개 에 여 나  ② 

연 주차 
시 평

연 주차 
허 평

연 주차 
허용 사

연 주차 
허 사



획지를 는 경우  용  용  각 획지별 용  에 

 가 를 고 여 용 다.

용용 ( ) = 
150% × α 지( ) + 200% × β 지( )

α  +  β

 13 건폐 용 수 등( , , )

획지별 건폐 용 높이 등  다 과 같이 용 다, , ( ) .① 

                        [용도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ㆍ ㆍ ] 

건
용도 시

건폐
(%)

용 (%)

( )
비 고

허용 상한

주택
(A)

A 1~22
주택  (

포주택)
60 하

하150 하180 -

-

필지간 
공동개

하150 하210 -
블  

공동개

하150 하250 - 단지  개

주택
(B)

B1 40 하 하210% - 하250
 하19

지 고 하( 66m )
11 ~19

B2, B3 60 하 하200% - -
 하19

해 고 하( 126m )
-

근생시
(C)

C1, C2 60 하 200 하 - - - -

학 
(D)

D1 60 하 150 하 - - - 원

D2 60 하 200 하 - - - 등학

복지시
(E)

E1 60 하 하150 - - - -

료시  등
(F)

F1, F2 60 하 150 하 - - 하4 -

주차
(P)

P1 - - - - - 지하주차

주 도시  주거 경 비 에 한 비사업 또는 주택 에 한 리 링 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1)「 」 「 」

계    

주 주택  포주택  상한용 천시 지 단 계 수립지   에 라 2) A( ) 3 2 3-2-6「 」

천시 도시계 에 한 당해 용도지역에 용 는 용   과할 수 없200%「 」

주 허용용  용  사항 수시 건  에 해 생하는 용3) = + 

주 상한용  허용용  용  채납  채납 후 지4) = + [ × 1.5 × ( ÷ )]

허용용  항에 규  용 에 공동개   건축 계  1② 

등  는 경우 등 인 티  공 는 용  합산 여 

항  허용용  범 에 합 여야 다, 1 .

상  용  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에 합  범③ 「 」

에  허용용 에 시  용지 공  조 여 부채납시 

부여 는 용  인 티 를 합산 여 다.

 계 (a)

항목
필지간 

공동개
블  

공동개
단지  
개

허용
용

공동
개

공동개 용 ×0.5a 0.3 0.5 0.7

지
내

공지

건
한계

용 ×(
지÷ )×a

1.0 1.0 1.0

공개공지

용 건×(「 」
에 한  

과  
지÷ )×a

개  
a=0.2

개   
a=4.0

개  
 a=6.0

지
내

통
공공보행통

용 ×
지( ÷ )×a

개   
a=1.0

개   
a=1.0

개   
a=1.0

경

건

상
용 ×

지( ÷ )×a
0.05 0.05 0.05

수도 또는 
빗 용시

용 ×a 0.01 0.02 0.06

색주차 용 ×a 0.05 0.05 0.05

에
지
약

계
도

색
건

등

에 지
 등1

에 지
 등2

등1 등2

우
수

용
×a

용
×a

0.12 0.08

우수
용
×a

용
×a

0.08 0.04

상한
용

시  용지 공 
 채납

용 ×1.5×
채납(
채납 후 ÷

지 ) 

순 담 비  

권장사항 준수시 건축기준 완화인센티브 기준  [ ( ) ]

주1) 상 탑 비 지내 경   지  지만( , , ) 40% 허용 

주2)  재 용 진  지원에 한 에 한 시  한8 , 9「 」 시   

한 경우에 한함

주3) 색건  에 한 규 에  색건   건  에 지 등  에, 「 」 「  

한 규 에  에 지    용」



 14 건폐 용 수  식  용사항( , , )

지구단 계획결 도에는 그림 과 같이 건폐 용 건축1 , , 고   

를 시 며 지침 에 별도  규 이 없는  건폐 용, , , 

건축  고  가 지  것  본다.

그림 지 내용 1 : 시 도

건폐 고 수 60 4 건 폐  :  60 % 하
용   : 150 % 하

고 수 :  4 하
수 :   4 상용 수 150 4

  건  태   등에 한 사항4 

1  규 사항

 15 닥( )

① 건축 는 주거용도외 부분 건   닥 높이는  보도 또는1  

도  이상  차이를   없다 경사지  경우  보도10 . , ㎝  

또는 도  높이는 높  쪽    단 장여건상 건축허 , 

가권자가 인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 16 건  벽  처리( )

외벽면  통일( )① 

  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  외벽면  장 재료 색채에 있어, ,  

주변건 과  조 를 지 여야 며 동일건축 에   다른,  

외벽재료를 사용  경우에는 재료들간  조 를 고 여야 다.

시벽( )② 

   폭 이상  도 에 면  건축   면 벽면  이상15m 1 50%  

시벽  처리 여야 다 단 건축허가 신청시 미 상 지장이 없다고. ,  

허가권자가 인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시   사용( )③ 

  폭 이상  도 에 면  건축   는 시  를 사용 여야 다 12m 1 .

면 이격공지  처리( )④ 

   지  면경계 과 건 사이  이격거리가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3m 

통  사용 지  경우 이격공지는 식재 등  미 상 해 지 

도  처리 여야 다.

 17 간 상  타  등( , )

①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 외 고  등 리법 경 도,「 」 「  

외 고  등 리 조 부천시 외 고  등 리 조, ,」 「 」

부천시 도시 자인 가이드라인 에 「 」 르 다  각  에, 1  

별도  언 는 사항에 여는 본 지침  우 여 른다.

1. 건축  건축에 있어  그 용도  상 를 나타내거나   

고 등  요  는 건축  건축 계시 고  등  를 

지 여 계 어야 다 .

상간  를 불허 다2. .

3. 공공목  이외  지주이용간  지경계  어    없다.

4. 건축 에 막  부착 는 경우에는 건   보행자  

 여 막 고 용 구조 에 도  다.

② 건축 내 시  등 건축  외부  돌출 는 시  간 도 변이나 

보도  여   없 며 부득이  경우에는 보도에  , 4m 

이상  높이에 도  다.

부속시  외부노출  지 며 냉난  실외  등  별도  , ③ ‧ 장

소를 건축 계에 포함 여야 다 단 도시가스  외부노출이. ,  

가능 도  다.

단독주택용지에는 담장  를 불허 다.④ 

투시벽 처리

투시형셔터

시벽   시도



2  사항

 18 벽  재료 태 등( , )

① 건축  외벽  재료  색상  건 면과 후면이 동일 거나‧  

소   조 를 이룰  있어야 다.

외벽  색  원색  사용  지양 고 자연색 또는 차색 이상  , 3② 

합색  사용 도  권장 다.

지상에 노출 는 지  외벽이나 벽 등 도 에 면 는 건  ③ 

단부는 지상  외벽과 동일 게 처리 존건축  또는,  

개  건축  인해 외부에 노출 지 는 부분  그러 지 

니 다.

④ 높이 차이가 심  개구부   조 지 는 태  개구부,  

열 난잡  태요소  남용 능과  장식용 창  는, ,  

억 다.

 19 지   탑 등( )

① 지붕 태는 체 경사지붕 태를 원  고 경사도는 , 10:3 

이내  고 지붕  고높이를 이  다 가 평균 님, 1.5m .( ) 

또 계단실 탱크실 등  탑구조 과 조 를 이루어야 다, , .

건축  지붕이 평지붕  계획  경우 다  각  에   1② 

에 라 건축 여야 다.

라스  원  개  사용 어야 며 가 경 에 향  1. , 

주지 는 범 에  실외 나 등    있다, .

2. 계단탑 등 탑  외  평지붕 면  이상 조경  10% 여 

생태 경 에 일조 다/ .

③ 가 경   건축  입면  조  면 등에  상   보다 

람직 다고 단 는 태  이 있어 이를 건축허가권자가 ‘ ’

인 는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.

 20 담   죄 계( , )

① 담장  재료 색 늬를 본 건  외벽과 조 도  계획 여야 다, , .

② 국토 통부  범죄 건축 고시  에 라 범죄 계를「 」  

권장 다.

  건   등에 한 사항5 

1  규 사항

 21 건 한계( )

① 건축 계 이 지  지에 는 건축  지상부분이 건축 계  

직면  어  건축   없다.

② 건축 계 에 해 후퇴  부분에는 담장 계단 단  타 사, ,  

시  등 보행  통행에 지장  주는 일체  시    없다. 

단 보행에 지장  주지 는 범 내에  차량  진출입  불허  , ‧

 볼라드 돌 자 등   가  식재  같  경우에는 그러, 

지 니 다.

건축 계 에  면공지는 보행   공간  조   용③ 

어야 며 건축  후퇴에 른 면공지는 지면 에 산입 다, .

2  사항

 22 건  향( )

①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  주  향  지가 는 면가  

향과 일 도  권장 다.



건축 계 이 용 지 는 지 내에 입지 는 건축 도 가능②  

 인 건축 과  건축  일 시 야 다 단 단차가 심  경우. ,  

등 당해 지조건상 부득이 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 는 경우에는  

그러 지 니 다.

  지내 공지 등에 한 사항6 

1  규 사항

 23 공지( )

지구단 계획에 여 인도  차도  는 지경계 에  일① 

이 이상  이격 여 건축 계 이 지 어 있는 경우  지경

계 과 건축  사이  공지 건축 후퇴 포함( ) 에  별도  지침이 

없는 경우에는 항  조 지침  여야 다4 .

면공지 인도 부속( )② 

   인도  는 지  건축  후퇴에  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

가능  구조  조 여야 며 보도  능  담당   있도  

면보도  조 법에 라야 다 그리고 면공지에  보도. 

폭  건축  신축시 개 주체가 이를 시행 다.

면공지 차도 부속( )③ 

 인도가 없는 도  는 지  건축  후퇴에  면공지는   

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 히   있는 구조  면도  포장 

 조 법에 라  조 여야 며 건축  신축시 개 주체가 , 

이를 시행 다.

타사항④ 

단처리1. 

지구단 계획에  건축 계 에 해 생 는 지내 공지는  

보도  도 보도가 없  경우  높이 차이가 없어야 다( ) .

포장2. 

포장  조 시 공공부  보도  우  용 고 개별포장 

시 인 지역  포장 과 조 를 고 여야 며 닥  내구  

있는 재료  포장 고 담장 타 이  사  일체  통행 해  , 

  없다.

용  외3. 

지구단 계획상 지  건축 계 에 해 생 는 지내 공지  

단처리가 지 여건상 불합리 다고 단  경우에는 조  가능 다.

 24 지내 경( )

① 간 도  면에  해당 지일 경우에는 면도 에 여 

 조 소폭원 이상, 3m 건축 계  후퇴부분 외( )  

여야 며 이 경우 공개공지  일체  조 여야 다, .

② 소폭원 (3m)    없는 경우에는 소폭원에 미달 게 

가 가능 나 조 체 면  간 도 에 여 여야 다. 

차폐식재③ 

지내 재 쓰 장 등이 건   구조 에 해 차폐1. , 

지 고 면도 에 노출  경우 면도  재 쓰 장, ,  

등  사이에 이상  폭3m 단 차폐시   경우 외( , )  높이 

이상  목  당 본 이상 식식재 차폐 여야 다1m 0.2 .㎡

2. 폭 이상  도   보행공간에 면 여 주차장  는20m  

경우는 다 과 같이 차폐식재를 여야 다 .

가 폭 이상  높이 미만  식 를 여야 다. 3m 1.5m .

공지 시도

차폐식재 시도



나. 식 에는 목  식식재 고 이  간격  목  식재 여야5m 다 .

다. 식 는 분리   있  식 간  간격  를 과   없다1m .․

내부조경④ 

1. 지구단 계획 지침도에 내부조경이 지  경우에는 항  에2  

라 내부조경  여야 다.

2. 내부조경  지  에는 가 미  증진 쾌  보행 경 조, , 

소 억  등  여 다  각   라 조경 여야 다. 

가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 나  조 도  다. .

나. 지 면에 지 식 이나 잔 를 식재 고 목  부에 목 나 , 

목 를 히 식 고 상부에 목  식재 여 녹지를 조 다.

내부조경  면  부 조경면  산입 다.⑤ 

 25 공개공지( )

① 본 지구단 계획구역내 공개공지 상 지는 건축법 조43 ,「 」  

동법 시행  조  부천시 건축조 조를 용 며27 2 34 , 「 」 

그 외 지  경우에도 공개공지를 고자 는 경우에는  

 태가 권장  곳에 여야 다.

② 지구단 계획에 여 공개공지  가 별도  해지지  

경우에도 공개공지를  경우에는 상지  면도 에 여 

 조 는 것  원  다.

공개공지 조 식③ 

진입구  1. 

가. 면가 에 면  이  분  이상에  일 인  보행진입이2 1  

가능 여야 다.

나. 공개공지  닥   보도  같  높이   부득이 여 높이 

차를 는 경우 신체장 자용 경사 를 여야 다 .

공간 용2. 

가 녹지면 이 공개공지 면  이상이 어야 다. 50% .

나. 포장부분  조 식  본 지구단 계획 공공부  시행지침  

용 다.

시  3. 

가. 공개공지에는 벤  등 게시   게공간  여야,  

고, 야간조명등   운용 여야 다 .

식재4. 

가. 공개공지내  식재면   식재  부천시 건축조 조를 용 다24 .「 」 

티 구조5. 

가. 본 지구단 계획지침에  시 는 공개공지를 티 구조  

조 는 경우에는 효높이가 이상이어야 다4m .

2  사항

 26 상 경( )

건축  상에는 건축  이용자  게  만남  공간  용  ① 

 있는 상조경 를 권장 다.

조 식② 

1. 상조경  건축법 시행 조 항에  국토 통27 3「 」 

부장 이 고시  조경 에 른다 .

2. 건축  외곽  주변에 목  지어 식재 는 법  여 는 

니 며 건축  외곽  쪽에 집단  식재 여 그 부분이 , 

게장소 등  쓰일  있도  조 다.

3. 식재  불어 벤 조 보행등 등  여 게공간, ,  

 능  다 도  조 다.

공개공지 필 티 시도( ) 

상4M



③ 상조경 면  산  부천시 건축조 조23「 」 항이 는 3

에 여 산 며 산  면  조경면 에 모  산입   있다, .

  차량 동   주차 등에 한 사항7 

1  규 사항

 27 차량 허 간  주차  용( )

차량출입불허구간  지  구간  차량  출입    없 며, ① 

차량  출입구는 계가 낮  도  또는 가구  장변 구간에 는 

것  원  다.

② 다 과 같  구간에 는 차량출입구를 지 못 다 다만 건축허가. ,  

신청시 부득이 게 차량출입이 허용 어야 다고 인 는 경우에는 

그러 지 니 다.

지구단 계획 결 도에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지  곳1. 

폭 이상 도  차  단 부  이내  구간2. 10m 10m 

버스 장 타 승 차시 횡단보도 후 이내  구간3. , , 10m 

지내 지 주차장   경우 지 주차장 출입구  시작③ 경사(

 시작  또는 카 엘리베이  입구)  면도  지경계

에  이상 이격 여야 다 단 면도 에  건축  후퇴가 지3m . ,  

경우에는 건축 계 에  이상  이격 여야 다3m .

 28 주차  ( )

주차장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장 조 에 라 다.① 「 」 「 」

항에도 불구 고 부 주차장   주차  규모가  이  1 8② 

소규모 공동주택 주차장인 경우에는 조 항  목에 른 5 1 8

연 주차를 불허 다.

2  사항

 29 공동주차  ( ) 

토지  효 인 용과 주차장  경  보를 해  인  ① 

지  공동주차장 를 권장 다.

특히 근 이 양  지  그러 지 못  지  극 인 주차② 

장  공동개  권장 다.

 30 경( )

① 주차공간과 차량 스공간  입지에 라 불량  경   소 이 상

는 경계부에는 공공조경  실시 여 인 단지  차폐를 도모 다.

공공조경  경우 목  부에 식재 는 목 나 목 는 주변② 

가  동일  종  여 독특  가 경  창출  권장 다.

주간 도   보조간 도 변에 건축  는 경우 그 외곽③ 

부에 림 를 여 효과를 높이 주변가  동일 종  , 

식재 여 목에  독특  가 경 이 창출   있도  다.

④ 보행자 용도 변 는 계 감  느낄  있는   지 를 여 

식재  보행자 용도  가능  동일 또는 사 종 식재 다 .

생 도 변에 면   경우 쾌  보행 경 조   가 미  ⑤ 

증진  여 공공조경  토  다.

 31 보행  동( )

① 차량  보행자를  출입구 외에 개 이상  보행자 출입구를1  

권장 며 주 출입구는 그  통행이 많  곳  다, .

② 항  규 에 여 는 보행자 출입구는 생들  근 향1  

고 여 보행자 용도 나 공원에 면   경우에는 , 

그  연결 게 도  권장 다.

차 주변 허 간 시도

공동주차  시도



  지 단 계  운용에 한 사항8 

 32 건 에 한 지 단 계  용( )

존건축  증축개축재축 이 리모델링  용도변경시 본 ① ․ ․ ․ ․ ․

지구단 계획시행지침  용  다 과 같다.

증축  경우 증축 는 부분  포함  체  건폐 용  1. , , 

본 지구단 계획에   범 이내이어야 며 건축 계  용  , 

평 증축  경우에 여 용 다 . 

2. 개축  경우 존 건축 이 철거 는 부분  닥면 이 미만50%  

경우에는 본 지침  용 지 니   있 며 존 건축 이 철거, 

는 부분  닥면 이 이상인 경우에는 철거 는 부분에50%  

여 본 지침  용 다 .

재축  이  경우에는 건축 계 에  사항만  용 다3. .

4.  경우에는 본 지구단 계획시행지침  건축  태  

외 에  사항만  용 다 .

5. 리모델링  경우에는 건축법  주택법 에  리모델링 「 」 

규 용 며 그 외 사항  본 지구단 계획시행지침  용 다 , .

6. 용도변경  경우 용도변경 고자 는 부분  본 지구단 계획시행지

침 건축  용도에  사항에 합 여야 다 . 

 33 심 도( )‧

① 지구단 계획구역내 건축   건축계획심 상 건축  다 내용이 

포함  심 도 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출 여야 다.‧

지구단 계획 결 도상  해당부분 1. 

지구단 계획지침  해당규 사항  권장사항 명2. 

외부공간  건축  평면도 단면도3. , 

인 지에 존 건축 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도  입면도4. 

외부공간  이용  조 계획도5. 

건축  외 에  사항6. 

지구단 계획 지침  여부 검토 7. 

② 항  규 에  건축심 상 건축  부천시 건축조 에1 「 」  

 심 상에 다.

 34  

본 지구단 계획시행지침  고시일 부  용 다.① 

본 지구단 계획시행지침 시행 당시 종  계 법 에 라 허가, ② 

인가 신고 심  등  신청  경우에는 종 규 에 른다 다만, , . , 

종 규 이 개 규 에 여 불리  경우에는 개 규 에 른다.

        



제 Ⅲ 편  공공부문 시행지침

1  시 별 시행에 한 사항

 도 시1

 35 용( ) 

본 지침  도 공원  스페이스에 는 외가 시  , ① 

태  에  것  주거단지 내부는 공동주택단지 지구단

계획 결 도  주택건  등에  규 에 른다. 「 」

각 공공시  시에는 법규  부천시 규 에  른다. ② 

 36 가 시  ( , ) 

외 가 시  다양  종    가능  감 여 시 이 ① 

 경특 에 라 종    도출 여 별  

지침  용 는 것  원  다. 

외 가 시  종  다   같다, . ② 

시

본A : 
도 공공( ,

공지 지, )

보행 B : 
차

주거지( )

보행 C : 
차
심지( )

보행D : /
차량 통 

차

스E : 공원 F : 
 

● ● ●

고라 쉘․ ○ ○

공 ○ ○ ○ ○

수 ○ ●

플랜 ○ ○ ○ ○

볼라드 ● ○ ○

거보 ○ ○

시계탑 ○

가 매 ○ ○ ○

스 차 ●

필수시    시 ● ○ 

각 에는 그 용 시  시 여 계 향  가시 , ③ 

각 별 지침에  시  곳  즉지  경특 에 라 신축 있게 

부공간계획이 이루어 야 다. 

부천시 공공 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  부천시 공공시  ( ) ④ 「

자인 에  시  가 시   토  다. 」

 37 ( ) 

① 벤 는  단  평행  등 장소  특 에 맞게 다, . 

가능   보행자 용도 공공공지 등  식 지역 내에 여 , ② 

주보행동 과  마찰  여 다. 

벤  태는 주변 경과 연계 여 다. ③ 

 38 고라 쉘( , ) 

①  장시간  식에 이용 므   등 편익시 과 연계 다. 

② 보행자  통행이 번 고 주민  이용이 많  공원 버스 차 등, ,  

게공간에 다. 

조망이 좋  곳에 고 경사지 취가 풍 는 곳 등  다, .③ 

 39 수( ) 

는 장실 등 불결  느낌  장소  근  곳  다. ① 

  손  감시   있는 리가 용이  장소에 다. ② 

 40 가 매( ) 

① 가 매 는 가 변에 시 버스 장 등  시 과 연계 여 

다. 

보도 보행자 용도 공공공지 등에 다, , . ② 

야간에도 사용 가능 도  조명시  다.③ 

 41 공 스( )

① 공  부스는 게공간에 인 여 보행  차 보행자 용도, , 

게공간 부 복리시  주변에 다, . 



 42 시계탑( )

① 시계탑  시 이 집 거나 장소  상징  강 시킬  있는,  

장소에 다. 

 43 스  안내( )

① 버스 장 내  버스 장에 여 버스노   주변지역과 

상황  내 다.

 44 거보( )

① 자 거보 는 주요 보행도  자 거도  차지 과 주요시  

 장 등에 다. 

자 거보 는 각 시 부  미  이내  여 주출입구 근처30② 

에  감시가 가능 게 다. 

 45 차량통행 어시  볼라드( : )

차량통행 어시  보행자  이 요구 는 곳에 간격  ① 

내지 가 게 다1.5m 2.0m .

차량통행 어시  통과 상 통이 요  곳  이동이나 일시  , ② 

거가 가능  구조  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 도  조명 등  

를 다. 

 46 가 등 원( )

① 도  격 능 폭원에 라 합  조도  지 도  조도별, , , 

장소별 가 등 계획  립 다. 

② 보행등  장등 장식등 보행등 녹지등 등  구분 여 사용 여야, , ,  

다 

차 횡단보도 보행 차 커 시각장 지역 등  사고다  , , , , ③ 

상지  강 조명  실시 며 강 조명 부분  가 등 간격  

조 보다는 보행등  병행 여 조명  보강 다. 

④ 차 횡단보도 등 통 시  집 를 요 는 지  가 등, , 

신 등 통 지 등  통합 도  다, .

 47 가 등주 ( )

도 변  가 등주는 이퍼폴이나 주철폴  사용 고 공원 장  , ① 

보행자 용도 에는 주철폴  사용 도  다. 

 48 ( )

① 신재생에 지  용도지역 내 허용 는 범 내에( )  

신에 지  재생에 지 개 이용 보  진법 에 른 각종 · ·「 」

를  공작  는 별도 지구단 계획  변경 없이 허용토  

다. 

② 공공시  조   공공시  시 지속가능  신도시계획「 」  

장 재해  범죄   계획 에 합 게 다6 .

③ 공공시  가능  복합 능  갖추어 보행 차량  이용에 해가,  

도  고 이용이 편리 며 공공공간  경 향상에 도움    , , 

있도  다.


